
■ 자율운항선박 시범운항 및 실증 등에 관한 규정 [별표 1]

자율운항선박 운항해역 지정 등 절차(제4조 관련)

지정 제안(필요시)
(시범운항·실증을 하려는 자 → 시·도지사) ← 신청서1) 작성 및 제출

신청서 제출
(운항해역을 운항하려는 시·도지사 → 해양수산부장관) ← 규정 [별지 제1호서식]

- 신청서(변경·해제 포함) 제출

사전검토
(해양수산부장관 →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) ← 사전검토 요청

필요시 운항해역 신청서 수정·보완 요청
(공단 및 해양수산부장관→ 시·도지사)

심의·의결
(정책위원회 및 실무위원회) ← 경미한 사항2)은 생략 가능

운항해역 지정
(해양수산부장관) ← 운항해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 또는 관계기관장 

등에게 통보

관보 고시
(해양수산부장관) ← 운항해역의 명칭·위치·구역, 지정목적·기간, 

변경 또는 해제 사유를 포함하여 고시

* 참조
1) (신청서) 운항해역의 명칭·위치·구역, 자연조건·현황, 지정필요성, 지정기간, 관리방안·안전대책 등

을 기재한 계획서

2) (경미한 사항) 행정구역의 명칭 변경 등으로 인한 운항해역의 구역명 변경 등은 심의/의결을 생략할 
수 있음


